
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

우리 회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4조에 의거하여 2025년 05월 12일을 기준일로

정하며, 기준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우리 회사와 (주)우성제약과의

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를 공고합니다.

2025년 04월 25일

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로 106
신라젠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재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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